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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 개정안
④ 5개 초과의영화상영관을 소지한
복합상영관의 경영자는 제39조제3
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해당
복합상영관의 각 영화마다배정된
영화상영관 수를 신고해야하며 이
때 한 영화에 4개 초과의 영화상영관
이 신고될 수없다.

신설

<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> 
제41조제4항 신설



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

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, 입장권 판매액 등

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

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

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.

제39조제3항<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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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기업의 4중 수익구조 악용 방지

- 상영관 독점 현상 사전 방지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보장

- 독립/예술영화의 보다 많은 상영으로 영화 다양성 장려

- 관객의 수요가 높은 영화 위주의 산업발전

기대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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